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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세 검 사 결 과 서

1. 목적

본 검사결과서는 원자력안전법 제7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

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(이

하 ‘개별검사’)에서 원자력안전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

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한 

사항들을 기록하여 유지하는데 적용한다.

2. 검사개요

가. 검사일시 : 2017. 02. 07

나. 검사장소 :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

다. 운반책임자 : ○○○ 차장(○○○○○팀)

라. 운반수단 : ■ 육상(차량) □ 선박       □ 항공

○ 차량번호 : ○○구 ○○○○
○ 운전자(차량운반인 경우) : ○○○
○ 경로 : 월성 3호기 → 건식저장시설(MACSTOR)

마. 특수형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확인

모델명 설계승인번호 비고

HI-STAR 63 ROK/0043/B(U)-96(Rev.2)



바. 방사성물질 운반명세

구  분 운반신고된 내용 비  고

운반명 및 설명
방사성물질/

B(U)형 운반물

국제연합위험물분류번호1) 7

국제연합번호2) UN2916

방사성핵종3) Pu-239 외
혼합 핵종

방사성물질의 형태4) 고 체

최대 방사능량5) 8,749 TBq

운반물 등급6) 제3종 황색

운반지수7) 7.6

핵임계안전지수8) 0

관계당국의 승인증명서9) 해당 없음

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-

전용운반 여부 전용운반

1) 방사성물질의 위험물분류 번호: 7

2)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참조

3) 혼합물의 경우, 주요 핵종을 기술할 것

4) 물리/화학적 형태(특수형,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여부를 표기할 것)

5) 핵분열성물질의 경우, 질량(g)으로 표기

6)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참조

7) 제2종 및 제3종 황색운반물에 한함(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)

8)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참조

9) 운반용기, 특수형 방사성물질 설계승인서, 특별승인조건 등을 기술할 것



3. 운반검사(Ⅰ)
※ 포장작업 또는 운반물 적재작업 이전에 수행하는 검사로서 운반에 

필요한 제반 준비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기록한다.

가. 운반절차서 및 운반서류 등은 운반신고내용과 일치하는가?

○ 운반절차서/비상대응계획서                ■ 일치   □ 불일치

○ 점검기록부 ■ 일치   □ 불일치

○ 운반수행인을 위한 정보 ■ 일치   □ 불일치

(관계당국 증명서 등)

운반절차서/비상대응계획서/점검 기록부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,

동 내용이 운반신고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함.

나. 운반물은 운반신고의 내용과 일치하는가? ■ 일치   □ 불일치

금번 운반은 월성3호기 최초운반 120다발로서 운반신고된 내용과 

일치함을 확인함.

다. 운반작업 수행인원의 구성은 적합한가?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◦ 운반책임자: ○○○○○팀 ○○○ 차장

◦ 운반작업자[2인 이상] : ○○○외 17인

◦ 운전자(장거리 운반인 경우, 교체운전자 확보)

- 운전자 외 2인(운반책임자 포함)이 운반차량에 동승하여 운반함을 확인하였음.

라. 운반작업자의 교육은 적합한가? □ 적합   □ 부적합

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일지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방호교육 자료 검토결과,

운반작업자(18인)에 대해서 일반준수사항, 비상시 준수사항 및 운반방호

에 관한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(’17.02.07)하였음을 확인함.



마. 운반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및 표시 등의 준비는 적합한가?

○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장비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작업자 개인피폭선량계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표지(운반물등급/차량용표지) ■ 적합   □ 부적합 

○ 표시(국제연합번호/송하인/수하인 등) ■ 적합   □ 부적합
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(표시) 및 106조

(표지)에 부합하게 표시 및 표지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함.

바. 운반차량은 적합한가?

○ 운반차량의 운반신고내용과 일치여부     ■ 일치   □ 불일치

○ 운반차량의 비상장비 비치여부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차량 점검결과 ■ 적합   □ 부적합
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(운반차량)에 부합

하게 운반차량의 비상장비로서 소화기는 운반차량에 비치되어 있으며,

기타 관련 장비는 후발 차량에 비치함을 확인함.

사. 검사결과              적합(○)/부적합( )



4. 운반검사(Ⅱ)
※ 운반물 적재작업 이후에 수행하는 검사로서 방사성물질의 운반  안전

성 확인 결과를 기록한다.

가. 운반물의 적재는 적합한가?

○ 위험물질 등과의 혼재 여부   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물의 격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통관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발생여부          N/A

○ 적재한도 초과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나. 포장상태는 적합한가? ■ 최초운반   □ 정기운반

1) 최초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◦ 격납계통이 해당 압력에서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

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

◦ 차폐, 격납 및 열전달 특성이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

◦ 중성자 방출물질이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, 중성자 방출물질의 존

재와 분포(핵분열성 물질의 임계 방지)

월성 제2발전소는 ’17년도 3호기 5,400다발, 4호기 6,000다발을 건식저장

시설로 운반할 계획이며, 금번 검사는 2017년 월성 제2발전소의 최초운반

(3호기, 사용후핵연료 120다발)에 해당하는 검사임.

- 월성3호기: 총 5,400다발(‘17.02.07∼06.30)

- 월성4호기: 총 6,000다발(‘17.07.11∼12.12)

※ 포장행위가 검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“해당 없음”

2) 정기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□ 적합   □ 부적합

◦ 인양장치 기준 만족여부

- B(U)형, B(M)형, C형 운반물



․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
․ 온도 및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
․ 격납계통 밀봉장치, 밸브 및 개구부 밀봉 검사 또는 시험 실시

- 핵분열성물질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운반물의 경우, 해당 설계승인
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할 것

- 중성자 조사된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경우, 동위원소별 함유량을 
확인하고 운반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

-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, 해당 설계승인서 기준에 적합할 것

※ 포장행위가 검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“해당 없음”

3) 공통사항 

○ 방사성물질 누설여부           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용기/덧포장의 부식, 외관변형여부 ■ 적합   □ 부적합 　

○ 운반용기 밀봉 및 봉인 파손여부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물 표지 및 표시의 적합여부         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차량용 운반표지의 적합여부　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방사선 이외의 독성/위험 표지의 적합여부 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폭발/발열성 포장물 특별안전조치 적합여부 ■ 적합   □ 부적합

다. 검사기록부는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? ■ 적합   □ 부적합

라. 운반물 및 차량에 대한 측정은 적합한가?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결과



구분 방사선량률(uSv/hr) 오염도(Bq/㎠)

운

반

물

표면 192(βㆍγ)/58(중성자) BKG

이격
(1m) 57.1(βㆍγ)/18(중성자) -

차

량

표면 63.1(βㆍγ)/0(중성자) BKG

이격
(2m) 11.7(βㆍγ)/0(중성자) -

탑승자위치 0.41(βㆍγ)/0(중성자) -

측

정

장

비

모델

G-10 (βㆍγ)(운반물)

G20-10 (βㆍγ)(차량)

ASP-2e/NRD(중성자)

L-3030-2(운반물)

RADEYE

GX/HP360(차량)

유효기간

2017.04.20 (βㆍγ) (운반물)

2017.04.26 (βㆍγ) (차량)

2017.03.28 (중성자)

2017.07.31(운반물)

2017.06.13.(차량)

백그라운드
0.20 (βㆍγ)

0 (중성자)

0.06 (βㆍγ) (운반물)

0.33 (βㆍγ) (차량)

마. 송하인의 의무가 적합하게 준수되었는가? ■ 적합   □ 부적합

○ 운반서류의 소지여부
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23조(승인서 및 운반서류

의 소지 등)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50호 제 12조(운반서류)에 

부합하게 운반 관련 서류를 적절히 소지하였음을 확인함.

바. 검사결과              적합(○)/부적합( )

월성 제2발전소의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총 11,400다발(3호기: 5,400다

발, 4호기: 6,000다발) 운반에 대한 최초운반검사(3호기, 120다발)를 수행

하였으며, 운반에 필요한 제반 준비의 적합성, 운반 안전성 등과 관련된 

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, 점검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.


